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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 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97 를 통해 ('22.6.22.)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

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

개정 개요 〈 〉

가  .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 공무국외 출장자 추가( ) 

   예외적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< >

공무국외출장 관련 지침개정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   2022.6.8. 前 ※ 

 
나  . 시행일 월( ) '22.6.27.( )*

시행 당일      * 오전 시부터10  영사민원 “ 24”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

 

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붙임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에 따라 개정사항이 차3. , 1 

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
 

붙임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부1. 1 . 

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 각 부 끝     2. 1 .  .

고맙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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